
◉환경부고시 제2023-46호

　   ｢포장재 재질‧구조 등급표시 기준｣(환경부고시 제2021-57호, 2021.3.24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

개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03월 06일

환경부장관

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

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제334호”를 “제431호”로, “2020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

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

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특례) 의무생산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

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.


